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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불과 10년 이내에 고독사(孤獨死) 등 홀로 사는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욕구에 맞추어 안부확인

서비스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상호 연계

시키는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회서비스가 노인돌봄서비스인데,「노인복지법」제27조의2

에 근거하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 중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소득이나 사회적 

접촉수준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선발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들에게 다양한 복

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국가사업이다. 그리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건강상태(장기요양 등급외자 A, 등급외자 B) 와 가구소

득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노인돌보미의 방문서비스나 

주간보호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국가사업이다. 

그런데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의 운영은 사업세부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문헌조사만으로는 제대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따라

서 현장조사를 통해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찾아보았다.  

현장조사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총 망라하고

자 하였다. 또한 노인인구와 관련해서는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을 모두 조사하고,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로 조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 결과 수도권에서는 서울시가 선정되었고, 호남권에서는 전

남 고흥군, 영남권에서는 경북 의성군,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대전시 유성구가 

선정되었다.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기관의 사업집

행 과정에서 수많은 복지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과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서비스 총괄관리체계가 제대로 기



능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가 방치되는 문제도 있었다. 사업을 적용함에 있어

서도 지역 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며, 복지 

전달체계 주체 간에 정보 공유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행정적 낭비의 문제가 발

견되었다. 

둘째, 돌봄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상당수의 기관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종합서비스의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

어 기관 운영상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그 밖에 생활관리사의 업무 부담이 과

중하다는 점,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서

비스 통합에 따른 업무 종사자들 간의 갈등 문제 등을 목격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돌봄서비스의 수급에 있어서는 도서 및 벽지지역 노인들이 

서비스 수급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드러났다. 또한 서비스 제공인력이 경증 치

매 노인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꺼리는 바람에 이런 노인들이 서비스 수급에서

차별당할 가능성이 높았고, 서비스 대상자와 가족들이 노인돌보미에게 취하는 

부적절한 행태도 발견되었다. 기본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기관의 사업집행에서 지나

치게 세분화된 서비스들을 통합하고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한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총괄관리체계를 확보하여 서비스 수급자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위상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돌봄서비스의 제공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

어야 하며, 생활관리사 인력을 증대시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종합서비스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돌봄서비스의 수급에서는 현실적 수준을 고려하여 원거리 교통비

를 지급함으로써 벽지 노인의 소외를 방지해야 한다.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와 가족들이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사전교육을 제공하

고, 부당행위 시에는 대상자에서 탈락시키는 조치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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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Ⅰ. 서론

Ⅰ. 서 론

□ 통계청의「장래가구추계: 2010~2035」에 따르면, 2035년에는 독거노인 

가구가 약 343만 가구에 이르며, 전체 1인 가구 중 독거노인가구가 차지

하는 비율이 4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머지않은 장래에 고독사(孤獨死) 등을 포함하여 홀로 사는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큼

○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안부확인서비스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서비

스를 독거노인의 욕구와 연계시켜주는 사회서비스가 보다 강화될 필요

성이 커지고 있음

□ 노인돌봄서비스란 노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

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임

□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예측되고 있는 만큼 노인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양적 

증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현행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노인

돌봄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짚어

본 후, 개선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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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실태와 개선과제

Ⅱ. 현장조사 개요

1. 조사 방법 및 내용

□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1) 

사업의 운영은 사업지침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문헌조사만으로는 제대

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음

○ 사업 운영 과정상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음

○ 서비스 수행기관들이 해당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와 담당자 면

담 방법이 적절하다 할 것임 

□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의 내용과 세부 지침

□ 현장조사를 통해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업무담당자 면담을 통한 사업 개요 파악 

1)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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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장조사 개요

○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지역에 따른 차이점 조사

○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및 노인돌보미)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험한 문제점과 개선과제

□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현장조사의 의도는 해당 서비스 전달체계에 포

함되는 주요 주체들을 총체적인 수준에서 파악해보는 것이었음

○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담당자, 시ㆍ도의 노인돌봄서비스사

업 담당자, 시ㆍ군ㆍ구의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담당자를 전화면담 또는 

대면면담 하였음

○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관리자 면담을 하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노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한 서비스를 직접 확인하였음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수 조사하는 계량방식이 아니라, 이전 방

문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그 다음 기관을 방문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 시간 관계상 모든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면

담과정에서는 방문 지역에 해당되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

점들도 파악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개방형 질문을 수행함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관계자들이 사업 운영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겪

고 있는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최대한 담아내는 방식으로 면담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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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실태와 개선과제

2. 조사 지역의 선정과 이유

□ 현장조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총 망라하여야 함

○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모두 조사되도록 함

○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로 조사되어야 함

□ 선정된 현장조사지역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 소재 강동구와 노원구   

○ 전남 고흥군

○ 경북 의성군

○ 대전시 소재 유성구

□ 수도권 지역 중 서울시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우선, 서울시는 노인돌봄서비스가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며, 

사업재정의 부담비율도 다른 시ㆍ도(30%)보다 높아(50%), 관련 사업 예

산도 가장 많은 광역단체임

○ 서울시는 노인돌봄서비스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사한 독거노인 

대상 재가서비스들을 자체사업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 

제공의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다른 지역과의 비교 연구가 용

이한 지역임

○ 강동구는 중점추진 사업으로 노인복지사업을 표방하고 있는 자치구이고,  

노원구는 서울시 자체 재가서비스 사업 중 일부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합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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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고흥군과 경북 의성군, 그리고 대전시 유성구를 선정한 이유는 다

음과 같음

○ 통계청의「2013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ㆍ군ㆍ구가 전남 고흥군(33.8%)이고 그 다음이 경북 의성

군(33.2%)이며, 이들 지역은 각각 호남 및 영남권에 위치하고 있어 선

정됨 

○ 반면, 대전시 유성구(6.5%)는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5대 시ㆍ군ㆍ

구 중 하나이며, 충청권에 위치하고 있어 선정됨 

3. 조사 일시와 방문기관 

□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자체 방문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음

○ 서울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담당자로부터 강동구를 추천받아 2013년 5

월, 해당 구청 소재 재가노인지원센터, 구립노인복지관, 노인돌봄종합서

비스 대상 노인자택,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였음

○ 강동구 관계자를 통해 노원구를 추천받아 2013년 7월, 해당 자치구 소

재 어르신돌봄지원센터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 노인자택을 방문하

였음

○ 2014년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지침이 전체적으로 변경된 관계로, 2013년 

사업수행과의 차이점과 변동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3년 5월에 

방문했던 강동구의 구립노인복지관을 2014년 2월에 재방문하고, 용산구

의 시립노인종합복지관도 방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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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방문기관 면담자

2013. 

5. 14

(서울)

강동구청 어르신청소년과 강동구청 공무원

강동구소재 재가노인지원센터 센터장, 사업팀장 

강동구 구립노인복지관 
관장, 사업팀장, 사업실무담당

자

강동구소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급 노인 자택 
노인, 노인돌보미

강동구소재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사업팀장,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13. 

7. 5

(서울)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서울시 공무원

노원구소재 어르신돌봄지원센터

노원구청 공무원, 해당 센터장,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서비스

관리자, 노인돌보미, 서울재가

관리사 

노원구소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 노인 자택
노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14. 강동구 구립노인복지관 사업팀장, 사업실무담당자

○ 2014년 4월, 전남 고흥군청 관계자의 소개로 고흥군 소재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와 서비스 수급 노인자택을 방문하였으며, 노인

돌봄기본서비스 수급 노인자택을 방문하였음

○ 2014년 4월, 경북 의성군청 관계자의 소개로 의성군 소재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수급 노인자택,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기

관과 서비스 수급 노인자택을 방문하였음

○ 2014년 4월, 대전 유성구청 관계자의 소개로 유성구 소재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를 면담하였음

[표 1] 현장조사 일시 및 방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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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방문기관 면담자

2. 21

(서울)

(재방문)

용산구소재 시립노인종합복지관 관장

2014. 

4. 11

(전남)

고흥군청 주민복지과 사업팀장, 사업실무담당자

고흥군 소재 종합복지센터 센터장, 서비스 관리자

고흥군 소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급 노인 자택
노인, 노인돌보미

고흥군 소재 노인복지센터 센터장

고흥군 소재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수급 노인 자택
노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14. 

4. 14

(경북)

의성군청 주민복지과 사업팀장, 사업실무담당자

의성군 소재 노인복지센터 서비스 관리자, 노인돌보미

의성군 소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급 노인 자택
노인, 노인돌보미

의성군 소재 노인복지관
서비스 관리자, 독거노인생활

관리사

의성군 소재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수급 노인 자택
노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14. 

4. 15

(대전)

유성구청 사회복지과 유성구청 공무원

유성구 소재 노인복지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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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서비스 제공의 방법)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물(現物)

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

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

하“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Ⅲ.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주요 내용

1. 개요

가.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와「사회복지사

업법」제33조의7(서비스 제공의 방법)에 근거를 둠

나. 노인돌봄서비스의 종류

□ 노인돌봄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음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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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제공인력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노인돌보미

대상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저소득층 노인 

서비스내용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신변ㆍ활동지원

가사ㆍ일상생활지원

제공방식
정부위탁 노인복지관에서 

채용한 생활관리사 파견

민간 장기요양센터 소속의 

노인돌보미가 제공 

재원

국고와 지방비 매칭으로 

제공인력의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국고와 지방비 매칭으로 

바우처 방식 지원 및 

소액의 본인부담금

○ 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3)

○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이상의 서비스 중 이 보고서에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함

○ 두 유형의 서비스를 선정한 이유는 두 서비스가 응급상황 또는 임시상

황에서만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상시 제공 서비스이기 때문임

□ 두 유형의 서비스가 지닌 특징을 간략히 비교하면 [표 2]와 같으며, 서

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절에서 다루고자 함

[표 2] 노인돌봄기본서비스 vs.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 독거노인 댁내에 화재･가스감지기 및 활동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임

3)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독거노인에게 민간의 자원봉사자가 

전화안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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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통

해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

한 후, 그들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4)를 받고 있는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됨

□ 사업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2014년 2월 

기준, 기본서비스 대상자는 약 20만 명 규모임

가. 사업추진기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이하 기본서비스)의 사업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 시

ㆍ도, 시․도 거점 수행기관,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에서 위탁한 서비

스 제공기관으로 구분되며 주요 기능은 [표 3]과 같음

 

4)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기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가사

간병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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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본서비스사업 추진기관

추진주체 기 능

보건복지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국고보조, 홍보 등 사업 총괄 

∙ 사업 평가 및 지도 ․ 감독

시 ․ 도

∙ 예산지원

∙ 시 ․ 도 거점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 시 ․ 군 ․ 구 사업 평가 및 관리 감독

시 ․ 도

거점 

수행기관

∙ 관할 지자체 수행기관 제공인력 교육

∙ 시 ․ 도를 보좌하여 관할 지자체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시 ․ 도별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와 배분

∙ 정기현황조사 결과 등록 지원

∙ 시 ․ 도별 자료취합 및 제출

시 ․ 군 ․ 구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관리

∙ 서비스 대상자 중복서비스 조사 및 승인

∙ 사업수행기관 지도 감독

∙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시 ․ 군 ․ 구

위탁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교육, 복무관리, 파견

∙ 독거노인 현황조사

∙ 서비스제공 및 모니터링

∙ 사업홍보를 통한 적극적 복지서비스 발굴 

∙ 복지서비스 연계

  자료: 보건복지부,『201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II)』, 2014, pp. 155-156 중 기본

서비스 부분만을 발췌하여 정리함

나. 대상자 선정 절차

□ 대상자 선정 절차를 정리하면 [표 4]와 같음

○ 시ㆍ군ㆍ구에서 제공한 주민등록 자료를 근거로 시ㆍ군ㆍ구 서비스 수

행기관의 생활관리사가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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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구 분

1. 현황조사대상자확정

(시ㆍ군ㆍ구)

∙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이ㆍ통반장 등에 의해 발굴된 

독거노인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독거노인

을 대상자로 확정

2. 현황조사실시

(수행기관)

∙ 확정된 대상자를 기준으로 생활관리사가 현황조사 

실시

3. 사업대상자 추천

(수행기관)

∙ 재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치매환자

∙ 관계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자살ㆍ학대 고위험군

∙ 재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85세 이상 고령자

∙ 판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

4. 서비스 신청(대상자) ∙ 추천된 사업 대상자가 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

5. 서비스 자격 결정

(시ㆍ군ㆍ구)

∙ 신청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자격확인 후 자격 

결정 – 중복ㆍ제외 대상자 확인 후 결정

6.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 생활관리사 배정 및 서비스 제공

인을 추천하면, 시ㆍ군ㆍ구에서 자격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함

○ 시ㆍ군ㆍ구에서 위탁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선정된 대상자에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통해 기본서비스를 제공함 

[표 4] 기본서비스 대상자 선정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201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II)』, 2014, pp. 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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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서비스의 주요 내용

(1) 안전확인 서비스

□ 안전확인서비스는 독거노인 1인에 대해 주 1회 이상 생활관리사가 직접 

방문하고, 전화를 통한 안전확인을 주 2회 이상 실시하는 서비스를 말함 

○ 생활관리사는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환경변화 및 욕구파악, 응급안전서

비스시스템의 점검과 교체 및 사용법 안내, 이용사례교육, 긴급상황 발

생 시 긴급출동을 하게 됨

(2) 생활교육

□ 생활관리사는 생활교육이 필요한 독거노인 수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생활교육을 실시함

○ 교육내용: 표준프로그램(운동, 건강, 기상특보, 치매예방교육을 담고 있

는 동영상)을 적극 활용함

○ 교육주기: 생활관리사는 월 1회 이상(1회당 1시간) 교육을 실시하며, 교

육 대상자인 독거노인은 분기당 1회 이상 참석함

○ 교육장소: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경로당, 기타 공공장소 등 독거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실시함

○ 교육인원 : 5인 이상(일반노인도 참여 가능함)

(3) 서비스 연계

□ 생활관리사는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노인이 필요한 서비스욕구를 

파악한 후,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과 연계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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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 종류 내용 관련기관 및 단체

소득보장 경제적 지원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기초노령연금, 결연후원 등

읍ㆍ면ㆍ동사무소

민간복지기관 등

권익보호 노인학대예방 학대상담, 보호 및 지원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건강보장
치매검진 및 

관리지원

치매초기검진, 치매치료관

리비(약제비) 지원
보건소

영양관리 무료급식 경로식당, 식사제공

무료급식사업수행단

체, 민간복지기관 및 

단체

주거보장 주거개선사업
도배ㆍ장판, 전기공사, 냉ㆍ

난방수리 등

주거개선사업단,

민간 자원봉사 후원

장례지원 장례의례지원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의례

지원 시 종교의례

종교단체, 꽃집, 사진

관 등

이후의 방문 시 연계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사후 점검을 실시함

○ 서비스 연계의 내용을 예시해 보면 [표 5]와 같음 

[표 5] 서비스 연계의 사례 

  자료: 보건복지부,『201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II)』, 2014, pp. 148-149에서 발췌 

라. 제공인력

□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자격 요건은 활동이 가능하고 신체건강한 자임

○ 2014년 2월, 전국 기준으로 7,620명임

○ 근무기간은 매년 1월~12월로 1년임(2년 이상 근무자는 재계약 가능) 

○ 다른 사업에 주 30시간 이상(전일제) 참여하는 자는 동 사업에 참여 불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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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은 주 5일, 일 4시간 30분(13:30~18:00)이고, 보수는 월 66만원

임(동절기: 1~3월 및 하절기: 6~8월은 수당 1만원 지급)  

마. 사업예산

□ 기본서비스 2014년도 총 예산은 793.5억 원이며, 국고는 약 539억원, 지

방비는 254억 원임([표 6] 참고)

○ 서울시의 경우는 국고 : 지방비 비율이 절반씩으로, 지방비 부담액이 가

장 큰 지역이고, 사업 예산액 총계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 전남, 경북

의 순서임

○ 전남 고흥군의 기본서비스 총예산은 6.5억원(대상자 1,666명), 경북 의성

군의 기본서비스 총예산은 4.2억원(대상자 974명), 대전 유성구 기본서

비스 총예산은 1.9억원(대상자 486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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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량 예산액

계 관리자
생활

관리사
계 국고 지방비

합계 7,974 354 7,620 79,358,000 53,910,000 25,448,000

서울 824 34 790 8,203,000 4,101,500 4,101,500

부산 478 20 458 4,740,000 3,318,000 1,422,000

대구 347 15 332 3,434,000 2,403,800 1,030,200

인천 229 13 216 2,306,000 1,614,200 691,800

광주 162 9 153 1,630,000 1,141,000 489,000

대전 253 13 240 2,512,000 1,758,400 753,600

울산 117 8 109 1,187,000 830,900 356,100

세종 33 1 32 328,000 229,600 98,400

경기 1,083 50 1,033 10,787,000 7,550,900 3,236,100

강원 362 22 340 3,669,000 2,568,300 1,100,700

충북 356 17 339 3,544,000 2,480,800 1,063,200

충남 510 21 489 5,063,000 3,544,100 1,518,900

전북 545 22 523 5,409,000 3,786,300 1,622,700

전남 873 36 837 8,675,000 6,072,500 2,602,500

경북 836 36 800 8,316,000 5,821,200 2,494,800

경남 797 31 766 7,897,000 5,527,900 2,369,100

제주 169 6 163 1,658,000 1,160,600 497,400

[표 6] 기본서비스사업 2014년도 예산

(단위: 천원)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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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사진 2]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을 방문하러 자택을 찾아가는 

모습

      

[사진 3][사진 4] 독거노인의 집에 설치된 안심폰으로 호출하면 

생활관리사의 핸드폰과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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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하 종합서비스)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소득

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자로 

선정한 후, 이들에게 노인돌보미의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그리고 

단기가사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임

○ 자격기준이 적합하지 않거나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노인5), 국

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6)를 받고 있는 노인은 

대상자에서 제외됨

□ 종합서비스 중 방문서비스ㆍ주간보호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과 같음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 건강기준:  65세 이상 노인들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자 

○ 그 밖에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한 자

- 건강기준: 장애 1~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

- 소득기준: 차상위 계층 이하인 자 

5)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6)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복지법｣에 의한 방문요양

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기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재가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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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 기 능

보건

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국고보조, 홍보 등 사업 총괄

∙노인돌봄서비스사업 평가 및 지도․감독

사회서비스정책과
∙바우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관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바우처 비용의 지급 및 정산 등

시․도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바우처 사업 총괄 (사회복지과)

∙시 ․ 군 ․ 구별 예산 배정 

∙시 ․ 군 ․ 구 및 읍면동 사업 관리 감독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바우처 사업 관리 및 예산 예탁 총괄

노인복지과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시행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자격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및 관리감독

∙서비스 제공 지도 감독

∙사업 홍보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 담당자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교육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 사업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운영됨

□ 2014년 2월 기준, 방문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 대상자는 41,080명임

가. 사업추진기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추진기관은 보건복지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서

비스 제공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기능과 역할은 [표 7] 참고)

[표 7] 종합서비스사업 추진기관

 자료: 보건복지부,『201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II)』, 2014,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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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서비스제공기관은 시ㆍ군ㆍ구의 장에 의해 지정되어 운영되었으

나, 2012년 8월부터 등록제로 전환되어 설치요건이 완화됨

나.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절차

[표 8] 종합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절차 

절차 내  용 지침 관련 부분

 1. 건강판정

본인 및 가족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장기요양등급외 

A또는 B 판정자

서비스 대상자 선정

 2. 서비스 신청 본인 및 가족 등이 읍면동에 신청 서비스 대상자 선정

 3. 조 사

읍면동 담당공무원

‑ 연령, 건강상태, 소득 조사

‑ 가구원의 유사서비스 이용여부 조사

서비스 대상자 선정

 4. 결정 ․통지

시 ․군 ․구청(담당 사업팀)

‑ 본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자료전송

서비스 대상자 선정

 5. 바우처 카드 

   발급

개발원 : 전담 금융기관으로 발급 대상자 자료 

송부

전담금융기관 : 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 

카드 발급 ․송부

바우처 지급 

및 이용

 6. 본인부담금 

    납부(선납)

서비스 대상자

‑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입금 ➞ 바우처 생성

바우처 지급 

및 이용

 7. 서비스 대상자

    관리

시 ․군 ․구, 읍면동

‑ 대상자 관리(전출입, 사망, 자격기준 등)

‑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 바우처 관리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바우처 지급 및 이용

   자료: 보건복지부,『201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II)』, 2014,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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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가 건강판정 결과를 근거로 서비스를 신청

하면,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를 거쳐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고 본인부담금

이 선납되면 대상자 선정 절차가 완료됨(앞의 [표 8] 참고)

□ 종합서비스는 서비스대상자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과 상담하여 원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서비

스를 제공받게 됨([표 9] 참고)

[표 9] 종합서비스 실시 절차

절차 내  용 지침 관련 부분

 1.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

※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의 바우처 생성 

(본인부담금 입금) 확인

서비스 실시

 2. 서비스 제공

 (이용)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가 대상가구 방문 

상담 실시

‑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작성

서비스 실시

 3. 서비스 제공

 (이용) 계약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서비스 실시

 4. 서비스 실시

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잔량 조회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 서비스 제공

서비스 실시

 5.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
서비스 실시

  자료: 보건복지부,『201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II)』, 2014, p.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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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의 주요 내용

(1) 종합서비스의 유형과 내용

(가) 방문서비스

□ 방문서비스는 신변ㆍ활동지원과 가사ㆍ일상생활지원 등임

○ 신변ㆍ활동지원: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

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보호자 입회하의 목

욕보조 등

○ 가사ㆍ일상생활지원: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방문서비스의 제공시간은 노인돌보미가 1회 방문시 2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2시간 이상은 1시간 단위로 산출하되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음 

○ 서비스 제공시간은 노인돌보미가 서비스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하여 필

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및 마무리에 소요된 시간까지를 포

함함

(나) 주간보호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는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送迎)서비스 등임

□ 서비스 제공시간은 일 9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분은 본인 부담임

○ 3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은 일 단가의 2/3, 3시간 미만은 일 단가의 1/3로 

산정함

○ 서비스 제공시간은 송영서비스 시간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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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방식

□ 종합서비스는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받아, 등록된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

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사진5] [사진6] 바우처 결재를 위한 동글이와 바우처 카드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은 5단계로 구분됨(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

과~100%, 100~130%, 130~150%) 

- 월 서비스 이용 시간(월 24시간, 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 주간보호서비스는 월 9회 또는 월 12회에 따라 차등화 됨

□ 유형별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수준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음

○ 월 24시간 서비스인 단기가사서비스는 월 193,200원~235,200원을 지원

받게 되며,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무료~월 42,000원이 됨

- 이 서비스는 2014년부터 바우처 방식으로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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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금액
=

바우처 지원액
+

선납본인부담금

월

24시간

130~150% 235,200 193,200 42,000

100~130% 235,200 197,200 38,000

차상위 초과~

100% 미만
235,200 202,200 33,000

차상위 계층 235,200 219,200 16,000

기초생활수급자 235,200 235,200 무료

월

27시간

(9일)

130~150% 264,600 216,600 48,000

100~130% 264,600 222,600 42,000

차상위 초과~

100% 미만
264,600 220,500 37,000

차상위 계층 264,600 246,600 18,000

기초생활수급자 264,600 264,600 무료

월

36시간

(12일)

130~150% 352,800 288,800 64,000

100~130% 352,800 296,800 56,000

차상위 초과~

100% 미만
352,800 294,000 49,000

차상위 계층 352,800 328,800 24,000

기초생활수급자 352,800 344,520 8,280

[표 10]  유형별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수준

(단위: 원/월)

자료: 보건복지부,「201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II)」, 2014, p. 214.

○ 월 27시간 서비스는 월 216,600원~264,600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에 따

라 본인부담금은 무료~월 48,000원이 됨

- 2013년까지 차상위초과계층의 본인부담금이 최대 36,000원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차상위초과계층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본인부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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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8,000원으로 인상함

○ 월 36시간 서비스는 월 294,000원~333,720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에 따

라 본인부담금은 월 8,280원~ 64,000원이 됨

- 2013년까지 차상위초과계층의 본인부담금이 최대 48,000원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최대 64,000원으로 인상함

□ 종합서비스의 단가는 다음과 같음

○ 방문서비스의 경우, 평일 일반시간대에는 시간 당 9,800원이고, 심야시

간 또는 공휴일에는 1일 최대 3시간까지 실시간 결제 건에 한하여 가산

단가(10,540원/시간)가 적용됨

○ 이 중 노인돌보미의 시간당 인건비는 7,425원 이상이며, 공휴일 및 야간

시간에는 가산임금(8,165원)이 적용됨

○ 가산임금은 1일 최대 3시간까지만 적용하고, 실시간 결제 건에 한하여 

인정함

○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도 일당 최대 9시간 기준으로, 평일 일반시간은 

29,400원이고,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가산단가(31,620원)가 적용됨7)

 

라. 제공 인력 

□ 종합서비스 제공인력인 노인돌보미의 자격요건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

득자임8) 

○ 2013년 10월 기준, 전국에 총 11,970명의 노인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음

7) 7시간 이상 9시간 이하: 3시간으로 인정, 3시간 이상 7시간 미만: 2시간으로 인정, 

3시간 미만: 1시간으로 인정

8) 다만, 도서 ․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특례조항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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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예산

□ 종합서비스의 국고와 지방비 비율은 서울지역만 50:50이며 다른 지역은 

70:30으로 부담함

○ 총 41,080건에 1,242억 2,572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국고가 850.9억원, 지방비가 391.3억원 규모임([표 11] 참고)

○ 서울시가 46.6억원으로 지방비 예산규모가 가장 크고, 전체 예산액을 보

면 경기, 전남, 전북 순서임 

○ 전남 고흥군의 종합서비스 총예산이 약8.5억원(대상자 282명), 경북 의

성군의 종합서비스 총예산이 약4억원(대상자 110명), 대전 유성구의 종

합서비스 총예산이 약3.9억원(대상자 108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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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량
예산액

계 국고 지방비

합계 41,080 124,225,720 85,094,000 39,131,720

서울 3,082 9,320,000 4,660,000 4,660,000

부산 3,143 9,504,290 6,653,000 2,851,290

대구 1,824 5,515,710 3,861,000 1,654,710

인천 1,403 4,242,710 2,969,900 1,272,810

광주 2,239 6,770,710 4,739,500 2,031,210

대전 1,222 3,695,290 2,586,700 1,108,590

울산 468 1,415,290 990,700 424,590

세종 109 329,570 230,700 98,870

경기 5,010 15,150,290 10,605,200 4,545,090

강원 2,274 6,876,570 4,813,600 2,062,970

충북 1,631 4,932,140 3,452,500 1,479,640

충남 2,412 7,293,860 5,105,700 2,188,160

전북 3,896 11,781,570 8,247,100 3,534,470

전남 4,171 12,613,140 8,829,200 3,783,940

경북 3,812 11,527,430 8,069,200 3,458,230

경남 3,847 11,633,290 8,143,300 3,489,990

제주 537 1,623,860 1,136,700 487,160

[표 11] 종합서비스사업 2014년도 예산

(단위: 천원)

  
  주: 단기가사서비스의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4. 2)



28  ❘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실태와 개선과제

Ⅳ.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문제점

□ 지금까지 노인돌봄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소액의 본인부담

금만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해당되어, 서비스 대상자들의 만족

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12년 6월~7월에 조사된 서비스만족도 조사에서, 본인 부담금이 없는 기

본서비스에 대한 독거노인의 전반적 만족도 수준은 94.4%로 매우 높았음9) 

○ 한국갤럽에서 2012년 11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이 있는 종합서비스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기본서비스에 

비해 낮은 85.7%로 나타났으나, 불만족하는 비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10) 

□ 그러다보니 그동안 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점은 서비스 수급자보다는 서

비스 제공자와 제공기관의 입장에서 많이 지적되어져 왔음

□ 그러나 서비스 만족도 조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현장에서 확

인할 수 있었는데, 기본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들 중 상당수는 종

합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하에서는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

제점들을 행정기관의 사업집행, 돌봄서비스의 제공과 수급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9)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지원서비스 사업 평가 및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12.

10)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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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기관의 사업집행 

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된 복지서비스 

□ 방문 지자체의 관계자들은 현행 노인돌봄서비스를 포함한 복지서비스의 

사업과 지침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는 문제를 지적함 

제가 총괄하지만 복지업무가 너무 종류가 많고 다양해서 세부 규정과 지침은 

저도 모릅니다. 심지어 새로 실무자가 오면 내용 숙지하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려요.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는데...문제죠.(고흥군 관계자 1) 

○ 업무가 복잡하다보니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후임자의 업무숙지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업무의 공백도 지적되고 있음

공무원들이 이 사업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업무처리가 지연되기도 하겠지

만...자료가 누락이 된 경우, 후임자한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후

임자는 전혀 모르고...뭔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담당 공무원들은 내용을 숙

지를 한 후에 우리한테 공지를 해야 하는데 이건...공무원들도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황당하죠.(유성구 노인복지센터장)

□ 세분화된 복지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일일이 지도ㆍ감독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도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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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이 많은 복지서비스를 지도 감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감사를 

통해서도...행정기관의 애로사항이죠. 자활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무슨 생활시설 

이런 거 수십 개예요. 민간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는데...사사건건 종류도 많고, 

바우처 사업도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그걸 담당자가 제대로 관리한다는 것은 

힘들고, 과연 효율적이겠느냐...업무와 종류는 계속 늘어나고, 개선은 안되고...

(고흥군 관계자 1)

□ 그 결과 현장에서는 유사한 돌봄서비스의 통합을 통해 단순화할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었음

기본과 종합은 단 하나의 차이...장기요양등급판정을 신청해서 등급외자 판정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가 기준이죠. 그러다보니 똑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기

본이고 누구는 종합인 거거든요.(고흥군 관계자 3) 

나. 서비스 총괄관리체계의 부재

□ 다양한 서비스가 지자체와 국가로부터 동시에 제공되다보니 서비스별 

수혜자 관리 등 행정력의 부담이 증가해온 반면, 독거노인의 다양한 욕

구를 반영한 서비스 총괄체계는 구축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있음

○ 독거노인이 매년 증가하고 복지서비스도 가사ㆍ간병지원, 안부확인 및 

말벗, 우울증ㆍ자살예방, 폭염ㆍ한파 시 긴급지원, 무료급식 등 점점 다

양화되고 있으나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운영주체가 없다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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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비스가 더 복잡해질 텐데. 기존 복지서비스 전체를 종합적으로 준행정

기관이...공사화해서 관리하는 방식이 좋겠다고 생각해 보죠. 우리(지자체)는 총

괄을 맡으면 되고. 복지서비스 관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조직운영체계를 마련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고흥군 관계자1)

□ 서비스 수행기관별로 복지ㆍ보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보니 서비스의 

중복수급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신규 대상자 추

가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방치된 경우가 종종 발생되었음  

여기는 대상자 발굴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아예 신규 신청을 받지를 못하고 있

어요. 신청을 받아봐야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고흥군 노인복지센터 센터장)

다. 지역 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사업적용 

□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간에는 서비스 적용에 있어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을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지적도 있음  

돌봄서비스를 기본과 종합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오히려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

분해서 서비스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농촌에서는 노인분들도 다 텃밭을 가꾸

시고 밖에서 일을 하시니까, 단순 안부확인보다는 가사일을 도와줄 분이 필요한 

거죠.(고흥군 노인복지센터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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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에서 만들어 내려 보내는 건...지방에 적용하려면 현실과 맞지 않아요. 

서비스 대상자 선정할 때...사실 여기 노인분들 다 비슷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다들 평생 농사지으시던 분들이고, 혼자 살고 계시고...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죠...예산에 따라 어쩔 수 없

이 자르는 거고...(고흥군 관계자 1) 

서울에 있다는 안심폰 같은 건 의성군에는 없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 사비를 

들여서 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GPS 태그 배부를 해준다고 하던데, 여기

는 시스템 업무 등록하는 것도 자꾸 에러가 뜨고, 소리는 어찌나 시끄러운지...

(의성군 노인복지관 관계자)
 

라. 복지 전달체계 주체 간 정보 공유의 미흡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 

□ 서울시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독거어르신 돌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마련하였음

○ 서울시의 통합관리시스템에 돌봄서비스 관리자가 자료를 입력할 때, 기

존에 사회복지서비스 통합망인 행복e음이나 돌봄기본서비스 U-care시스

템으로부터 자료를 공유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음

○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공유할 수 없다보니, 동일한 자료를 서

비스 제공기관들이 일일이 따로 입력해서 DB화해야 하는 행정적 낭비

요인이 발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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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사진 8] 서울시 돌봄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입력 화면

□ 이는 기본서비스의 현황조사 과정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는 문제임

○ 매년 구청에서 발송하는 독거노인 명단 주소가 불명확하여 대상자 가정 

현장방문 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거주자, 사망자, 가족 동거자가 

많아 실제 유효한 대상자인 독거노인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자료를 취약노인지원시스템, 독거노인 돌

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 변경해 두지만, 주민센터의 전산 

자료는 본인의 변경 없이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매년 부

정확한 자료가 발송되고 있는 것임

  

현황조사를 하면...여기는 65세 노인도 전부 일을 하러 다니니까...작년에 

우리가 다니면서 바꿔준 자료가 반영이 또 안되어 있죠. 우리가 확인해서 

가져다주는 자료도 정확하지 않다면서...노령연금이나 보훈대상자의 경우는 

그거 타려고 노인이 사망해도 자녀들이 사망신고도 안하고...계속 이전 정보

대로 나오고. 시설에 입소했거나 다른 서비스를 받고 계시거나...뭐 이런 건 

미리 걸러서 자료를 줄 수 없을까 하죠.(의성군 생활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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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공유가 안되고...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 자료 등을 사통망에 올리

지 않으니까, 관련 자료를 보건소에 요청하면 못준다고 하고. 아들 딸 세금

을 고려해서 여기 살면서도 주소가 여기 없거나, 또 실제로는 혼자 사는데 

아들 딸 주소가 여기로 옮겨져 있는 경우도 있고...(의성군 생활관리사)

매년 전수조사를 하니까...노인분들이 작년에 한 걸 왜 또 하냐고 막 뭐라 

하고...그냥 가라고...이제 안하겠다고 난리치시고...독거노인 관리시스템인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은 다른 서비스 제공 내역을 공유하지 않으니깐. 다른 

방법이 없어서...(의성군 노인복지관 관계자)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어려워요. 올해부터 시험제도가 어려워졌다고 하니 여

기는 합격률도 낮아지고...이 지역에 새로 자격증 따는 경우가 줄었죠. 여

기는 다들 연배가 50대 후반?...60대 분들이니까. 아마 10년 후쯤에는 이 

○ 매년 조사에 응했으나 서비스 대상자에서 반복적으로 탈락하는 노인들

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2. 돌봄서비스의 제공 

가.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확보의 어려움

□ 현장에서 살펴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확보의 어

려움이었음

○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요양보호사의 연령도 대부분 50~60대 이상이고, 

신규 전입자가 없으며, 요양보호사들이 집안의 농사일과 돌봄서비스를 

겸직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주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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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요양보호사 인력이 없을 거예요. 지금도 대상자 어르신은 많은데...

인력이 없어 당장 서비스를 못나가요.(고흥군 노인복지센터 관계자)

의성에도 예전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생 모집이 

어려워서 교육원도 없어요. 군위로 가야 있어요. 저도 거기에서 땄어요. 신

규로 자격증을 따는 사람도 찾기 어렵구요. 노인들이 많으니까 재가장기요양

기관도 많거든요. 기관마다 요양보호사를 확보해 두고 있으니, 신규 인력은 

더 찾기 어려운 거죠. 한 요양보호사가 여러 재가기관에 함께 소속된 경우

도 생기는 거죠.(의성군 노인복지센터 관계자)

여기 요양보호사 분들은 댁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 농사일 바쁠 때는 잘 안하시려고 해요. 또 어르신

들이 상태가 위중해지시면, 시설로 가시기도 하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업무량도 일정하지 않고...(고흥군 종합복지센터 관계자)

나. 종합서비스의 낮은 단가로 인한 기관 운영상의 어려움

□ 종합서비스 단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준에서 책정되어 기

관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등장함 

○ 시간당 서비스단가(9,800원)와 인건비(7,425원)가 정해져 있으며, 제공기

관은 그 나머지 차액(2,375원)으로 노인돌보미의 5대 사회보험가입, 퇴

직금 적립, 돌봄배상 책임보험 가입, 바우처 결제를 위한 전용 핸드폰 

구입 및 일부 운영비 등 초기비용과 유지비용 일체를 책임지고 있음

○ 서울소재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노인돌봄서비스만 제공할 경우 

제공기관 1개소가 최소한 30명 이상의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노

인돌보미 채용기준(10명)을 맞추면서 노인돌보미 임금(약 80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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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장되기 때문임 

- 그러나 2012년 8월,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후 신규기관들이 상

당수 진입을 했기 때문에, 1개소에서 종합서비스를 30명 이상에게 제

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서비스 단가와 노인돌보미의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 인상되었으나 차

액이 인상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없고, 관련된 노무비용이 고려되

지 못하여 제공기관 운영에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함  

○ 노인돌보미의 인건비가 인상되면, 5대 사회보험도 인상되고 인건비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퇴직금도 인상되는 등 노무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임

다. 생활관리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 생활관리사는 본래 지침 상 규정된 업무시간(4시간 30분/일)을 늘 초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생활관리사 1인당 독거노인을 평균 26~30명 정도 담당하고 있는데, 일

주일에 최소 1회 이상은 독거노인을 직접방문하고 있고,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도 확보가 되어야 함

○ 사회적으로 고립된 독거노인은 방문자가 있으면 계속 대화를 나누고 싶

어하다보니, 생활관리사가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하여 확인하

고 말벗서비스를 제공하다보면 1회 방문 시간이 평균 30분 정도라고 함

○ 또한 일주일에 2회 이상 전화 안부확인을 하며, 1달에 5-6회 이상 실시

하는 생활교육(개별 노인은 1달에 1회 교육 참여, 1회당 1시간), DB에 

실적등록업무 등도 모두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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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비스에서 생활교육 시간이 줄었잖아요? 주로 교육을 경로당에서 해드

리고 있는데, 인건비는 맞춰놓고...프로그램 횟수는 줄이니까. 노인분들이 받

을 수 있는 서비스가 줄었다고 봐야죠. (고흥군 관계자 3)

생활교육 시간이 줄어든 건...서비스 수급자 입장에서는 예전에 받았던 서비

스 내용이 축소된 거니까...그 만큼 질이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죠.(서울 

용산구 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

○ 그 밖에 복지서비스 연계에 필요한 추가적인 업무들과 독거노인 응급상

황 발생 시 대처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 특히 2014년부터 사업지침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생활관리사의 업무 부

담을 줄인다는 미명하에 기존의 프로그램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됨

○ 서비스 제공의 차원에서 보면, 생활관리사를 늘려 1인당 담당 노인수를 

줄임으로써 업무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받던 서비스의 양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선 방향일 

것임

○ 그러나 생활관리사 1인당 담당하는 독거노인수는 줄지 않고, 생활교육 

횟수만 월 2회에서 1회로 줄인 것은 서비스 수급자 입장에서는 제공받

던 서비스의 양이 줄어든 것이므로, 서비스가 개선된 것은 아님

○ 생활관리사의 업무 인정시간과 관련하여, 서비스가 줄어든 만큼 공식적

으로 인정되는 업무시간도 1일 5시간에서 4시간 30분으로 짧아졌으므로 

실제 시간 당 노동 강도와 업무 부담이 줄어든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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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명의 노인돌보미가 8,500명을 한 달 동안 현황조사하면서 기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되죠. 그 조사 기간에 서비스가 제대로...

요즘 노인돌보미를 새로 충원하려고 해도 뽑히지가 않아요. 노인돌보미 정원

이 늘었지만. 1인당 27명 담당하면, 1주일에 1번씩 찾아가니까 하루에 5명

이 조금 넘는데, 4시간 30분 동안 5명 챙기기 어려워요.(고흥군 관계자 3) 

노인분들이 우리가 찾아가면 뭐라도 들고 왔나 자꾸 손을 보시고...그래서 

사비를 털어서 사탕이라도 사가지고 갈 때도 종종 있어요. 경로당에 가서 

생활교육 할 때도 모여계신데 빈손으로 가기 뭐하고...같이 드실 거라도 제

가 사가지고 가는 거죠.(의성군 생활관리사)

□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는 전수 현황조사가 과중한 업무를 더

욱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생활관리사의 공식 근무시간인 오후(13시 30분 ~ 18시) 시간에는 독거

노인들이 집에 머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면확인이 어렵다보니 아침시

간과 저녁시간에 해당 노인을 재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음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개인 경비 지출도 지적되었음

라.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 미확보 

□ 생활관리사 또는 노인돌보미가 상해를 입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한 상황임

○ 대상자 노인의 애완견에 물리거나, 돌봄서비스 제공 중 부상을 당하거

나, 독거노인 현황조사 중 빙판길에서 낙상을 입거나, 연탄이나 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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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재가관리사
독거노인맞춤

복지서비스 관리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종사자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계약직

근로시간 7.5시간 /일 8시간 /일 4.5시간 /일

급여기준 월 120만원 월 154.4만원
기본급: 월 66만원

동ㆍ하절기수당: 1만원

복지 후원물품 등을 나르다가 골절 및 타박상 등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

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상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함  

마. 서비스 통합과 업무 종사자들 간의 갈등

□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가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통합하는 계

획을 추진하면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시범사업 중임

○ 각 서비스 수행기관들은 자신들이 주체의 입지를 점하면서 다른 기관들

을 흡수 통합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니, 대부분의 구에서 통합계

획이 별다른 진척이 없거나 겉돌고 있는 상황임

□ 이미 서비스 운영의 통합이 시행 중인 자치구의 경우도 각기 다른 수행

기관으로부터 모인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함

○ 업무는 유사한데 사업별 종사자의 고용형태와 급여기준에 차이가 있어

([표 12] 참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불리한 종사자들이 박탈감을 호소하

고 있는 것임

[표 12] 서울시 서비스종사자 처우비교 

자료: 서울시 제공자료(2014. 2)를 재구성함  



40  ❘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실태와 개선과제

3. 돌봄서비스의 수급 

가. 도서 및 벽지지역 노인의 서비스 소외 가능성

□ 도서 및 벽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상대적으로 생활관리사나 노인

돌보미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임

여기 돌보미 분들은 읍지역을 선호하시죠. 저기 ○○면 같은 외진 곳은 잘 안 

가려고 하죠. 자기 차량 없으면 가기도 어렵고. 교통비 지원도 현실적이지 않고. 

그 지역에 계신 노인분들은 대상자이시더라도 요양보호사분들이 안가시려고 하니

까 사실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가 많아요.(고흥군 종합복지센터 관계자)

의성군이 굉장히 넓어요. 끝에서 끝까지 한 40킬로 정도 되요. 원거리 교통비와 들

어가는 시간을 생각하면...그래서 못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가족분들은 돈을 주는데 

왜 못오냐면서...군청에 막 항의전화를 하고 난리를 치죠.(의성군 노인돌보미 2)

안동 근처에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안동에서 서비스 나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분들은 의성에서 와주기를 바라고 우리한테 연락을 주시죠....그런데 거기까지 가

기가 어렵죠. 너무 멀어서...교통비 문제도 그렇고.(의성군 노인복지센터 관계자) 

□ 도서 및 벽지지역은 노인인구가 많다보니 지자체의 노인복지관련 예산

확보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매칭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워 대상자 확대가 용이하

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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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우울증환자나 치매환자들을 맡게 되면...참...어려운 것이...막 욕설을 하고, 

화풀이의 대상으로 우리를 대하고...정신이 없으니까 방금 갔다 왔는데 왜 안오

냐고...언제 왔었냐고 막 그러고...사실과 아닌 얘기를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그

래서 우리가 되도록 좀...(피하려고 하죠)...(의성군 노인돌보미 2)

○ 통계청의 가구추계자료에 따르면11), 독거노인이 2010년~2035년 기간 동

안 매년 9만 5천명씩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농촌지역

일수록 지방세수 확보가 어려움  

□ 사업예산이 증가하지 못하면, 대상자 수가 제한되고 그로 인해 기본서비

스를 받던 기존 대상자가 이듬해 재지정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발

생될 수 있음

○ 재지정에서 탈락한 독거노인의 생활환경에 별다른 호전이 없는 상황인

데도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경증 치매 노인에 대한 차별 가능성

□ 치매노인을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시키

는 사업이 2014년 8월부터 시작됨

○ 그러나 치매 초기에 해당하는 경증치매노인은 치매특별등급에 포함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치매

환자들의 속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워지기 어려울 것으

로 보임

1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2035｣, 통계청 보도자료(201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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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특별등급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도 전부터 서비스 제공에 대해 회

의적인 관계자들이 발견되고 있음 

요양보호사와 관리자는 치매특별등급을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관리자는 

44시간이고 요양보호사는 40시간...그런데 가족 보호자들은 치매특별등급의 인

지치료 프로그램보다 차라리 3등급을 받아서 재가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어

요. 우리가 교육을 받아보니 현실과 맞지 않더라구요. 일지작성을 위한 상태기

록지 등이 더 복잡하고...따로 교육도 이수해야 하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이 

하기를 꺼려하고 있어요.(고흥군 노인복지센터 관계자)

다. 서비스 대상자와 가족들의 부적절한 행태  

□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 종류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은 생활관리사나 노인돌보미에 대한 서비스 수급자와 가족들의 부

적절한 태도와 대우였음

○ 남성 독거노인을 방문했을 때, 여성 생활관리사와 여성 노인돌보미가 

경험하는 성희롱 문제나 욕설 등 언어폭력문제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사실 우리 여성 돌보미들이 남성노인대상자를 엄청 싫어해요. 막 성적인 농담을 

하고 괴롭힌다고,..그러면 제가 그러죠. 그냥 며느리나 딸이다 생각하시고, 당황

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해라...뭐 그러는 거죠.(유성구 노인복지센터 관계자) 

○ 가족들이 노인돌보미들을 개인 가사도우미로 취급하거나 지침에도 없는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부당한 대우를 경

험했다는 답변도 수차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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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은 제가 가는 날이면 친구들을 잔뜩 불러와서는 밥상을 차려달라고 하고. 

심지어 그 친구 분들도 당연하게 저한테 일을 시키려고...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가 왔으니, 집으로 가주세요” 하기도 하지만...뭘 좀 갖다드리더라도 너무 당연하

게 생각하시니, “제가 우리 엄마려니 생각해서 이런 거 갖다드리는 거지 다른 돌

보미한테는 이런 거 해달라고 하시면 안돼요.” 하죠.(의성군 노인돌보미 1) 
  

작년 1월에 지자체의 바우처 지원금이 부족해서 서비스를 한 달 간 쉬었어요. 

한 달 있다가 가보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을 시키시는데...다른 가족분들 

빨래까지 시키고...센터에서는 대상자가 끊어지면 안되니까 대체로 요구사항은 

들어주라고 (돌보미분들한테) 말하고는 있지만...아닌 걸 해달라고 보채니까...

돌보미 분들도 힘들고, 센터도 힘들죠.(유성구 노인복지센터 관계자)

라. 기본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

□ 무료 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기본서비스는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실상 서비스의 현장에서는 안부확인 서비스에 대해 불

만사항이 지적되고 있음 

저희는 안부확인 하느라고 전화를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데.. 노인분들이 전

화 받는 걸 어찌나 귀찮아 하시는지...전화받으러 가다가 넘어졌다고 전화에다 

대고 막 화를 내시기도 하고...심지어 전화를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자식인 

줄 알고 전화를 받다가 우리면 실망하고...(의성군 생활관리사)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함께 계시는데, 한 어르신이 “우리 집은 와서 일해주고 

가” 하면 다른 어르신이 “그래? 우리 집은 왔다가 그냥 가는데?” 그럼 우리한테 

바로 전화를 하세요. “왜 옆집은 일해 주는데 우리 집은 그냥 가냐”고. 그럼 종합

과 기본이 다르다고 설명 드리는데...그럼 이해를 잘 못하시고 종합 받는 분들이 

무슨 빽이 있어서 그런 줄 아세요...다들 종합서비스를 원하세요(고흥군 관계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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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개선과제

1. 행정기관의 사업집행 

가. 세분화된 서비스의 통합과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한 개선 

□ 돌봄서비스의 적용 과정에서 지역 간 차이가 드러난 만큼 현행의 유사 

서비스를 통합하고, 지역별 적용에 있어서는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농촌지역일수록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외딴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고, 농사일과 가사일을 병행하는 다수의 노인분

들은 안부확인보다는 가사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더 크게 갖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도서ㆍ벽지지역 거주노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가족

요양비 제도를 두고 있으나, 돌봄서비스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이동거리에 따른 교통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농촌형 돌봄서비스의 경우는 기존의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를 통합하

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다만, 농촌지역 노인들이 현행의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려면, 우선 

노인장기요양등급인정 신청을 하고, 등급외자 A 또는 B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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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 총괄관리체계 확보를 통한 수급자 정보 공유

□ 국가가 기존에 마련한 사회서비스 제공 DB 시스템과 신규 DB 시스템

간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적인 낭비요인이 발견된 만큼, 

이를 해결할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임

○ 복지서비스 DB 시스템 마련의 취지가 복지서비스의 중복수급을 방지하

는 것에 있는 만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모든 복지서비스 수

급내역의 중복을 확인할 수 있고, 동일인 자료를 추가로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하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지자체의 업무담당자 1인이 다양한 관련 복지서비스를 홀로 지도ㆍ감독 

하는 현재의 관리체계는 제대로 된 총괄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만드

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바우처 유형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총괄 관리하는 준공공

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해당 준공공기관이 서비스 사업의 성격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체계

를 단일화하고 총괄운영하면서,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위상 제고

□ 돌봄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직전의 등급외자 상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공적 돌봄

서비스로서의 위상을 잡아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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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죠. 노인들은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종합서비스 없이 바로 장기요양으로 가기도 해요. 보행기 끌고 다니실 때, 

바로 등급인정판정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죠.(고흥군 노인복지센터 센터장)

○ 종합서비스의 제공이 편법을 동원한 영리 지향적인 운영기관에 의해 이

루어지는 것은 공적 서비스로서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사업 운영과

정에서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게 되면, 영세민간사업자의 진입

을 막기 위한 현행의 인력배치 기준 등도 불필요하게 될 것임

○ 노인돌보미들의 잦은 이직을 막고, 안정적인 공공 시간제일자리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임    

2. 돌봄서비스의 제공 

가.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 사회서비스가 양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증대해야

만 하지만, 서비스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3D 기피업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

○ 서비스 제공인력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이나 서비스 보수의 현실화 등

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생활관리사 처우개선의 차원에서 대상자 전수조사 실시를 격년으로 수

행하거나 전수조사 기간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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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독거노인의 추가적 발견을 위해 매년 전수조사

를 실시해야 한다면, 매년 1월의 한파 속에서 서비스인력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보다는, 4월 또는 9월에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사업의 주기를 변경하는 방법, 즉 현행처럼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가 

아니라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또는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등으

로 사업주기를 변경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사업주기를 변경하게 되면, 신규년도 사업에서 탈락한 노인이 동절기

인 2월부터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나. 생활관리사 인력 증대

□ 기본서비스를 종합서비스와 통합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면, 생

활관리사 인력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감으로써, 생활관리사 1인이 담당해

야 할 독거노인 수를 줄이고, 이를 통해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임

○ 매년 독거노인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생활관리사 인력은 늘려나

가야 할 수밖에 없음

○ 공공 시간제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

할 것임 

다. 서비스 단가의 현실화

□ 종합서비스의 서비스 단가를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노인돌보미의 당연한 권리인 노무비용

(퇴직금 적립, 배상보험 가입, 5대 사회보험 가입 등) 확보를 걱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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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기관을 운영할 수준의 서비스 단가인상은 불가피함

○ 서비스 단가 인상에 따른 종합서비스 사업예산의 증가는 중ㆍ장기적 차

원에서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투입되는 미래 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회적 비용 절감의 의의도 있음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3. 돌봄서비스의 수급 

가. 원거리 교통비의 현실적 수준 고려와 지급을 통한 소외방지

□ 도서 및 벽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돌봄서비스 대상자에서 소외되

지 않도록 교통비 지급을 현실적 수준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임   

나. 경증 치매 노인에 대한 대책 마련

□ 서비스 제공인력들이 서비스 제공을 꺼리는 경증 치매 노인에 대한 추

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다.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사전 제공

□ 노인돌봄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독거노인과 

관련된 사회문제와 돌봄서비스의 필요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야 함

○ 생활관리사와 노인돌보미는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자이며, 미래사

회에는 없어서는 안될 서비스인력임에도 그들의 공적 역할이 제대로 인

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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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대상자와 가족들은 생활관리사와 노인돌보미의 공식적 역할과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

전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라. 부당행위자의 대상자 탈락 조치

□ 현행과 같이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의 신변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개

선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이 된 노인이라 할지라도 서비스 제공자에게 폭언

이나 성희롱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탈락시키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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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 빈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는 사업의 지

도, 점검, 관리를 포함한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음

○ 복지서비스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었음 

○ 서비스 총괄관리체계가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지 못함

○ 사업의 적용에 있어서 지역 간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적

용되고 있었음

○ 복지 전달체계 주체 간 정보의 공유가 미흡하여 행정적 낭비가 발생

□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이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남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많지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줄 인력은 찾

기 어려운 상황임 

○ 종합서비스의 경우는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기관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됨

○ 생활관리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못함

○ 서울시의 사례에서 보면, 서비스를 통합하면서 업무 종사자들 간의 갈

등도 드러나고 있음

□ 노인돌봄서비스 수급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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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교통비 등이 현실화되지 못한 관계로 도서 및 벽지지역 노인은 

서비스 수급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음

○ 서비스 제공인력들이 경증 치매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꺼려, 노인들

이 서비스 수급에서 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있음

○ 서비스 대상자와 가족들이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해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

○ 농촌지역의 경우는 기본서비스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기본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행정기관의 사업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

제를 제시하였음

○ 지나치게 세분화된 서비스를 통합하고,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하여 적용

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총괄관리체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급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위상을 제고함

□ 또한 돌봄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는,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처우

를 개선하고, 생활관리사의 인력을 증대시키며, 서비스 단가를 현실화시

킬 것을 제안하였음

□ 마지막으로 돌봄서비스의 수급에서는 다음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음

○ 원거리 교통비를 현실적 수준으로 고려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여 벽지 

노인의 소외를 방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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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차별을 당할 소지가 있는 경증 치매노인에 대한 대책 마련

도 시급함 

○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자와 가족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식개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

하도록 함

○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에게 부당행위를 할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탈락시키

도록 함 

□ 미래의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정책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는 노인돌봄서비스가 가진 공공성과 의의를 다시 고찰하고, 인식을 전환

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서비스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대면서비스인 만큼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급자 모두가 만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서비스의 질도 보

장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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